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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-5 사망신고 

 
1. 사망신고 
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법률에 따라 

시구정촌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．사망의 사실을 인지한 후로 ７일안에 신고해야 

합니다．일본에서의 사망확인은 매우 명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사면허 를 

가진 의사 혹은 감찰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.  

의사에 의한 사망확인 후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를 받아 

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지 혹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

사구정촌의 담당까지 제출해 주십시요．사망신고서이외에도 

외국인등록증명서를 시구정촌에 반납하여 외국인등록을 

말소합니다. 또 사망한 분의 본국에서의 수속을 

진행합니다．나라에 따라 수속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

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（부록Ⅸ-5 88 페이지）에서 확인하여 

주십시오． 

 

 

２．매장 

인구가 밀집한 오사카부에서는 토장을 허가해 주는 묘지는 거의 없습니다．종교나 

관습상 화장이 아니라 토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묘지를 찾거나 

본국으로의 유해이송에 필요할 경우에는 영사관 등（부록Ⅸ-5 88 페이지）에서 상담해 

주십시오． 

 


